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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. 예산 총칙

   제1조(예산의 규모)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․세출예산 규모는 다음과 같다.

   ❍ 예산총액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천원) 

구    분 예산액(3차추경) 기정예산액(2차추경) 금회 추경액 증감률

총   계 3,337,068 3,419,913 -82,845 -2.42%

   ❍ 세입예산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천원) 

구    분 예산액(3차추경) 기정예산액(2차추경) 금회 추경액 증감률

총    계 3,337,068 3,419,913 -82,845 -2.42%

사 업  수 입 778,979 864,824 △85,845 -9.93%

보조금  수입 2,531,243 2,531,243 0 0

후원금  수입 5,347 2,347 3,000 127.82%

전   입   금 7,000 7,000 0 0

이   월   금 14,366 14,366 0 0

잡   수   입 133 133 0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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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❍ 세출예산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천원) 

구    분 예산액(3차추경) 기정예산액(2차추경) 금회 추경액 증감률

총    계 3,337,068 3,419,913 -82,845 -2.42%

사   무   비 339,478 340,034 △556 -0.16%

재 산 조성비 3,088 3,000 88 2.93%

사   업   비 2,980,506 3,062,883 △82,377 -2.69%

잡   지   출 113 113 0 0

예비비및기타 13,883 13,883 0 0
  

   제2조(예산의 내역) 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세입·세출의 명세는 붙임과 같다.
   제3조(추가경정예산) 추경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

한다.  
   제4조(예산의 전용) ① 센터장은 관·항·목 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. 다만 센터의 관간 전용 

및 동일 관내의 항간 전용을 하려면 센터운영위원회에 보고를 거쳐야 하며, 예산 총칙에서 전
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전용할 수 없다.  ② 센터장은 관･항간의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
관할 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 제출 시 과목 전용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

   제5조(예비비)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지출초과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 예산의 
1% 내외를 예비비로 계상한다.  ②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 센터장의 승인을 거쳐 집행하고 추
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   제6조(예산의 편성·집행·회계관리)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, 정산은 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처리하
고 그 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,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
재무회계규칙, 위탁운영기관의 예산·회계규정을 준용한다.


